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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법인은 공정․정확․신뢰를 설립이념으로 1978년 설립된 이래 

그동안 수많은 감정평가업무의 처리를 통해 방대한 자료와 경험

을 축적하며 성장․발전한 감정평가전문기관입니다.

 전국적으로 16개의 본․지사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199명의 각 분

야별 감정평가사 등 444명의 감정평가 요원 및 전산요원을 확보

하여 고객의 부름에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법인은 감정평가업무와 더불어 부동산컨설팅, 부동산매매 및 

투자에 관한 상담 등 부동산 정보사업, 기업M&A 및 경영관리에 

관한 상담 등 업무영역을 확장시켜 고객의 Needs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대평가․과소평가 등 부실평가를 사전에 방지하고, 정확한 

평가를 하기 위해 감정평가 심의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

한 기구를 충분히 활용하여 우리법인은 현재까지 담보평가와 관

련하여 과대평가, 부실평가 등의 문제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법인은 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고객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산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고객여러분의 관심과 신뢰에 보답하기 위하여, 새로운 

차원의 감정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동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

할을 하며 국가경제와 사회 공헌에 이바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고객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

(주)삼창감정평가법인 

Ⅱ. (주)삼창감정평가법인 현황Ⅰ. 인사말씀Ⅰ.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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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연혁

2019 05/27 대전세종지사 개설
2015 07/28 경남중부지사 개설

07/10 제주지사 개설
2013 04/03 충북지사 개설
2010 12/14 충남지사 개설
2007 06/05 우수법인 지정(국토해양부)
2006 08/01 전북지사 개설08/01 광주전남지사 개설07/18 제주지사 개설07/18 강원지사 개설
2004 07/19 대구경북지사 개설03/02 경기남부지사 개설02/16 경기북부지사 개설01/01 법인형태 전환(주식회사)
2000 07/01 경인지사 개설
1996 09/20 경기지사 개설08/10 울산경남지사 개설
1994 04/30 충청지사 개설
1991 07/01 부산경남지사 개설07/01 삼창감정평가법인설립(합명법인)
1978 01/05 삼창토지평가합동사무소 창립

2. 매출 및 자본금

수권자본금납입자본금 10,000,000,000원7,084,905,000원
자산규모 현황(2019년도) 29,296,100,607원
매출액 현황(2019회계연도) 64,405,671,609원
감정평가사및 인적현황 총 212명(수습평가사 13명 포함)
조직현황 본사 및 15개 지사

Ⅱ. (주)삼창감정평가법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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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개황도

        

Ⅱ. (주)삼창감정평가법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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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지사 조직망

Ⅱ. (주)삼창감정평가법인 현황

본    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27, 2층 
(서초동, 탑스벤처타워)
Tel:02)540-7100, Fax:02)549-7263

전북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21(경원동3가 19-3)
신용보증기금 전주지점 3층
Tel:063)232-3311, Fax:063)232-3314

경인지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9, 404호
(구월동, 이노프라자)
Tel:032)507-9944, Fax:032)507-9945

강원지사
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48-1, 301, 302호
(무실동, 아트리움)
Tel:033)732-1022,Fax:033)732-6459

대구경북지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94, 7층(황금동, 우신빌딩)
Tel:053)762-5806-7, Fax:053)762-5808

울산경남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172(달동 1325-12)
sony빌딩6층
Tel:052)261-1800, Fax:052)261-3888

경기지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8번길11, 3층 301호 
(도촌동, 씨앤씨프라자)
Tel:031)709-7100, Fax:031)709-1727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44(의정부2동526)석천빌딩5층
Tel:031)826-9400, Fax:031)826-9770

경기남부지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2
(광교빌딩2층)
Tel:031)206-8700, Fax:031)206-8701

광주전남지사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1071(화정동 783-20)
대광빌딩7층
Tel:062)365-0009, Fax:062)365-9600

충남지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2대로86(불당동 1535)
마블러스S타워 5층 507호
Tel:041)567-1400, Fax:041)568-7600

충북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미로156, 3층(산남동 1219)
Tel:043)291-0050, Fax:043)291-1727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70, 2층(이도2동, 탐라빌딩)
Tel:064)752-0401, Fax:064)752-0488

부산경남지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775번길5, 14층 1401호 
(부전동, 삼정기업빌딩)
Tel:051)806-3040, Fax:051)806-3041

경남중부지사
경상남도 거제시 서문로 3길 24(고현동, 4층)
Tel:055)632-7000, Fax:055)635-9990

대전세종지사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825, 5층(용두동, 희영빌딩)
Tel:042)223-1400, Fax:042)252-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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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지사 설립년도 및 인적현황

           

구   분 설립년도 감정평가사 수습평가사 업무보조직원 계
본   사 1991.07.01 77 4 38 119
경기지사 1996.09.20 11 1 17 29

경기남부지사 2004.03.02 10 1 13 24
경기북부지사 2004.02.16 9 1 14 24

충남지사 2010.12.14 5 13 18
충북지사 2013.04.03 5 8 13
경인지사 2000.07.01 14 2 25 41
강원지사 2006.07.18 5 6 11

부산경남지사 1991.07.01 15 26 41
울산경남지사 1996.08.10 7 10 17
대구경북지사 2004.07.19 10 16 26
광주전남지사 2006.08.01 12 1 13 26

전북지사 2006.08.01 8 10 18
제주지사 2015.07.10 4 7 11

경남중부지사 2015.07.28 4 6 10
대전세종지사 2019.05.27 3 3 10 16

합   계 - 199 13 232 444

Ⅱ. (주)삼창감정평가법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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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다감정 예방을 위한 자체심사기준

1. 우리법인의 감정평가가격 심사제도는 정관 제5장 감정평가심사위원회 규정(정관 제40조 
내지 제40조의4에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별도로 감정평가심사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우리법인의 감정평가 심사제도는 크게 감정평가심사위원회제도와 심사역 제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감정평가심사위원회 제도
   기능: 감정평가심사위원회는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에 대하여 감정평가에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이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구성: 감정평가심사위원회는 본사에 구성된 중앙감정평가심사위원회와 각 지사에 지

역감정평가심사위원회로 구분됩니다.
 ② 심사역제도
   기능: 감정평가심사위원회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에 집중하여 심사하는 데에 

반하여, 심사역은 모든 발송되는 감정평가서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가격심사를 
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구성: 심사역은 본사의 각 본부에 또는 각 지사별로 심사역을 배치하여 일반적인 감
정평가서 심사를 하게하고 본사에는 심사업무만을 전담하는 전담심사역을 두
고 있어 본지사를 통틀어 일정금액 이상의 물건에 대하여는 심사역과는 별도
로 복수로 심사하게 하여 가격에 대한 복수검증 제도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법인은 발송되는 모든 평가건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심사역의 심사를 받
도록 의무화하고 여기에 일정금액 이상에 대하여는 지역감정평가심사위원회, 중앙감
정평가심사위원회, 본사의 전담심사역 최종심사 등 많은 경우 총 4단계의 심사를 경
유하게 하여 부실감정, 과대ㆍ과소평가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
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감정평가심사 제도

Ⅲ. 법인 자체심사기준 및

    손해배상 관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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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인 자체심사기준 및

    손해배상 관련제도

1. 심사위원회
 ① 절차

   1) 담당 감정평가사는 심사위원회 심사요건에 해당하거나 별도로 심사를 요청하는 경
우에는 그 심사사유와 의견을 서면으로 간사에게 제출

   2) 간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3)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 위원들과 함께 가격심사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 또

는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조사를 수행하게 함
   4)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가격조사자 참고인(외부인사, 자문

역)등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의견을 청취
   5)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감정평가사가 재심사 요청

  ② 심사위원회의 의결방법
   재적위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재심사의 경우에는 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중앙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서 참여제한

2. 심사역
각 본지사의 심사역은 발송되는 모든 감정서에 대하여 심사 
이 중 본사 전담심사역의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물건은 심사역의 의견을 참고하여 재심사

▶ 감정평가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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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심사 조직구성

Ⅲ. 법인 자체심사기준 및

    손해배상 관련제도

 1. 중앙감정평가심사위원회
 ① 소재지: 본사
 ② 인원: 이사회에서 선임한 20인이상 30인 이내
    (심사본부장, 본사전담심사역, 상임임원중 1인, 부동산가격공시위원 등 포함)
 ③ 선임: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대표이사가 임명
 ④ 임기: 1년
 ⑤ 심사대상물건

- 보상평가: 평가액 500억원 이상(소유자 추천 100억원 이상) 
- 공익사업 150억원 이상, 도로, 철도, 하천 등의 개설 사업 500억원 이상
- 임야, 광천지, 유원지등(보상목적이외 평가)과 구분소유물건: 20억원 이상
- 담보등 물건: 50억원 이상
- 사업주체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택지가격 평가물건
- 국공유재산 매각등, 과세목적평가:개별공시지가 85%이하
- 건물등 재조달원가가 1,500,000원/㎡ 이상 적용건물(호텔, 15층 이상 건물은 제외)
- 동일물건 6개월 이내 평가전례금액과 30%이상 차이나는 물건
- 본사의 지역감정평가심사위원회 심사대상물건 

 2. 지역감정평가심사위원회
 ① 소재지: 본사 및 각지사(본사는 중앙감정평가심사위원회가 지역위원회 기능 수행)
 ② 인원: 이사회에서 선임한 2인 이상 7인 이내
          (지사 심사역 포함)
 ③ 선임: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대표이사가 임명
 ④ 임기: 1년
 ⑤ 심사대상물건

 ▷ 심사역
    - 발송되는 전 감정평가서에 대하여 심사
 ▷ 전담심사역
    - 보상평가 : 200억원 이상(소유자 추천 100억원 이상)
    - 공익사업 150억원 이상, 도로,철도, 하천 등의 개설 사업 500억원 이상
    - 임야, 광천지, 유원지등(보상목적이외 평가)과 구분소유물건:10억원 이상
    - 담보등 물건: 20억원 이상, 개별공시지가의 2.5배 이상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위한평가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택지가격 평가
    - 국공유재산 매각등목적평가: 개별공시지가 이하
    - 건물등 재조달원가가 1,400,000원/㎡ 이상 적용건물(호텔, 15층 이상 건물은 제외)
    - 동일물건 6개월 이내 평가전례금액과 20%이상 차이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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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제도

1. 정관 제43조의2에 의한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 “제43조의 2【손해배상준비금】 이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에 따른 일시적인 과

다지출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당기말 미처분 이익금에서 이익준비금, 법인세 및 배당
금을 제외한 잔액의 100분의 50이상 해당액을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이월결손금이 있을 때의 적립금액의 계산은 당해사업년도의 잉여금에서 그 결손보전
에 충당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2. 한국감정평가협회 공제규정에 의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공제사업에 가입
   <손해배상책임공제약관>
    - 제2조(보상책임): 협회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된 회원이 부동

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
하여 감정평가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
게 된 경우에 그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공제규정과 이 약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 제3조(보상한도): 협회가 보상하는 금액은 판결의 확정 등에 의하여 결정된 
피공제가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되, 손해액이 건당 1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회원이 손해배상책임 공제료로 납부한 합계
금액의 100배 해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당1억원 또는 
그 100배해당액 중에서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3. 손해배상 보증금 적립
   - 우리은행 : 손해배상 보증금 1억원 적립
   - 신한은행 : 예금담보 1억원 적립
   - 국민은행 외 : 손해배상적립금 1,143,355,520원

Ⅲ. 법인 자체심사기준 및

    손해배상 관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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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인의 특징 및 장점

1. 연륜있는 안정적 조직
   1978년에 설립되어 2020년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원사 중 가장 연륜이 깊고 전

통있는 안정된 조직입니다.

2. 외부환경에 적응하는 유연한 조직
   수많은 제도의 변혁과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적응하여 감정평가 업계의 

선도 법인으로 성장ㆍ발전시켜온 조직입니다.

3. 감정평가업계의 선도적 조직
   국가 및 공공기관의 공공사업에의 주도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자산재평가 및 재건축 

관련 평가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4.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조직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지닌 숙련된 인적자원과 최신이론 및 감정평가 기법을 습득한 

패기있는 젊은 인적자원이 적절하게 조화된 조직입니다.

5. 풍부한 자료확보와 KNOW-HOW를 구축한 조직
   풍부한 감정평가 자료와 감정평가 기법을 보유하여 각종 평가업무를 신속ㆍ정확히 수

행하여 신뢰받는 조직입니다.

Ⅳ. 법인의 특징 및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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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협약체결 금융기관 현황

         
▶ 제1금융기관 

           

은행명 최초협약일자 최근갱신일자 비 고

국민은행 1991.10.01 2019.05.17 자동갱신

신한은행 1994.01.03 2018.08.01 자동갱신

한국외환은행 1999.09.17 2013.10.15 자동갱신

스탠다드차타드은행 2000.05.08 2015.11.11 자동갱신

수협중앙회
(여신관리부)

1996.07.27 2014.01 자동갱신

수협중앙회
(상호금융부)

2004.02 2014.10 자동갱신

우리은행 1998.12.10 2014.02.26 자동갱신

중소기업은행 2003.07.01 2018.08.22 자동갱신

NH농협은행 1996.04.09 2015.08.01 자동갱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단위농협,축협)
2012.04.30 2019.11.27 자동갱신

경남은행 1991.09.18 2014.07.10 자동갱신

전북은행 1997.01.01 2013.12.20 자동갱신

하나은행 1999.07.26 2014.01.01 자동갱신

한국씨티은행 1995.09.13 2017.09.30 자동갱신

대구은행 1992.12.07 2014.07.07 자동갱신

부산은행 1991.07.01 2014.05.19 자동갱신

광주은행 2006.09.11 2014.08.21 자동갱신

제주은행 2006.07.26 2014.11.04 자동갱신

한국수출입은행 2011.09.20 2013.10.31 자동갱신

KDB한국산업은행 2020.06.15 2020.06.15 자동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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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금융기관 

           

은행명 최초협약일자 최근갱신일자 비 고

서울보증보험(주) 1999.01.21 2008.11.12 자동갱신

새마을금고 2003.12.19 2017.12.21 자동갱신

교보생명보험(주) 1996.04.09 2015.04.01 자동갱신

삼성생명 1999.09.17 2019.07.17 2년

한화생명 1994.01.03 - 자동갱신

현대해상 2007.04.20 - 자동갱신

MG손해보험

(구 그린손해보험주식회사)
2008.12.11 - 자동갱신

융창저축은행 1998.12.10 2018.08.22 자동갱신

(주)민국저축은행 2006.09.28 - 자동갱신

새마을금고중앙회 2006.10.31 2019.12 자동갱신

산림조합중앙회 2007.10 2016.07.19 자동갱신
광명동부새마을금고 2008.05.22 - 자동갱신

청평, 가평 새마을금고 2010.08.23 - 자동갱신

대명신용협동조합 2008.03.03 - 자동갱신

연희신협 2008.09.04 - 자동갱신

스마일저축은행 2010.07.14 - 자동갱신

(주)인천저축은행 2011.01.26 - 자동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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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금융기관 

           

은행명 최초협약일자 최근갱신일자 비 고

IBK 캐피탈 2011.02.15 - 자동갱신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2011.05.03 - 자동갱신
삼성화재해상보험 2012.07.02 2017.01.23 자동갱신

바로저축은행
(구. 신안저축은행)

2012.09.05 - 자동갱신
하나자산신탁 2012.10.18 - 자동갱신
더케이저축은행 2013.06.24 - 자동갱신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2013.09.25 - 자동갱신
대봉천신용협동조합 2013.10.10 - 자동갱신
안양만안새마을금고 2013.12.04 - 자동갱신
도화1동새마을금고 2014.01.03 - 자동갱신
제물포새마을금고 2014.01.03 - 자동갱신
연수새마을금고 2014.01.03 - 자동갱신
우리저축은행 2014.04.10 - 5년
하나저축은행 2014.04.01 - 자동갱신

재송동새마을금고 2014.04.24 - 자동갱신
고척1동새마을금고 2014.05.15 - 자동갱신
유니온저축은행 2014.06.02 2016.11.30 자동갱신
열린 새마을금고 2014.06.05 - 자동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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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금융기관 

           

은행명 최초협약일자 최근갱신일자 비 고

대관령신용협동조합 2014.06.16 - 자동갱신
안양농업협동조합 2014.08.12 - 자동갱신
노들새마을금고 2014.11.21 - 자동갱신

행당1동 새마을금고 2014.11.28 - 자동갱신
도림2동 새마을금고 2015.01.07 - 자동갱신

동대문동부새마을금고 2015.03.24 - 자동갱신
성서새마을금고 2015.03.24 - 자동갱신

영월신협 2015.04.27 - 자동갱신
태백새마을금고 2015.05.04 - 자동갱신
화광새마을금고 2015.05.04 - 자동갱신
포남새마을금고 2015.07.06 - 자동갱신
고창새마을금고 2015.05.20 - 자동갱신

서울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 2015.09.17 - 자동갱신
스카이저축은행 2015.09.24 - 자동갱신

동수원신용협동조합 2015.09.30 - 자동갱신
우리종합금융 주식회사 2015.09 - 자동갱신

삼호저축은행 2015.11.10 - 자동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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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금융기관 

         

은행명 최초협약일자 최근갱신일자 비 고

관악새마을금고 2015.11.18 - 자동갱신
한국투자저축은행 2015.03.18 - 자동갱신
메리츠종합금융증권 2015.11.24 - 자동갱신
미래에셋생명보험 2016.04.12 - 자동갱신

NH저축은행 2016.06.29 - 자동갱신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016.09.22 2017.09.14 자동갱신

신한저축은행 2018.07.06 - 자동갱신
IBK저축은행 2018.06 - 자동갱신
조은저축은행 2018.12.31 - 자동갱신

안산신용협동조합 2019.04 - 자동갱신
키움예스저축은행 2019.05.29 - 자동갱신

인성저축은행 2019.08.08 - 자동갱신
한국투자캐피탈(주) 2020.03 - 자동갱신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2020.09.01 - 자동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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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기관 협약현황

3. 기업체 협약현황

 ☞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각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정부 부서
 ☞  서울특별시청 및 각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SH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보건복지부,
     서울시설관리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가보훈처,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외 다수

 ☞  GS칼텍스(주), 한국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생보부동산신탁, 하나자산신탁 
티존코리아, 동양인베스트먼트, 삼성전자주식회사, 젠스타, 대신에이엠씨(주), 
KB손해보험,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라셋파트너스, 키움투자자산운용, 
롯데건설, 대우건설, 하나자산운용,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S-oil, 
한국기업평가, 제이비자산운용, 대웅제약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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